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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설치 및 보상지원 관련 단계별 실태 및 문제의식
구 분 단계별 실태 및 문제의식

발전소 설치

계획수립단계( )

국가전력수급계획수립이전까지는지역주민 사전인지불가❚
실시계획 확정단계에서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및 도지사의견을 형식적( , )→

으로 수렴하는 한계노정

계획승인단계( )

❚발전사업허가 관련 도지사의 권한 전무

지역갈등 및 민원발생에 대한 제한적인 사후조치만 가능→

발주법 보상지원( )

지원범위( )

❚발전소 주변지역 이내 지역주민으로 한정피해는 광역적5 ( )㎞

이외 지역주민 보상대책 전무 광역적 보상체계 전무(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금 운용단계( )

❚해당시군의 주먹구구식 지원사업계획 수립, 환경 및 건강증진 관련 공익사

업 배제 경향

→ 이 과정에서 도지사 역할 및 권한 전무

발전소SRF

전기사업 허가 취득단계( )

❚전기사업 허가는 면허취득 절차상의 통상적인 기준만을 충족하면 승인됨

→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민원발생 시 대응 곤란, 발전용량 대부분이SRF

급 이상으로 이에 대한 허가권자는 산업통상3,000KW 자원부임이로 인해(

자자체 역할 한계노정)

현행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가중치 부여의 적정성* REC ( )

개발행위 허가단계( )

❚개발행위허가 산지법, 등 개별법에 의거한 시장군수의 허가사항·

별도의 대기배출 기준 등 주변 환경제한 및 협의절차과정이 없으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10,000kW

배출시설 설치허가단계( )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대기 배출기준을 도 조례를 통해 환경부령으로 정

해진 기준보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아직 도차원의 기준 없음

현행 배출기준만 준수하면 적법하므로 민원이 발생해도 제한할 수 없음→



현행 발전소 설치와 관련 대책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

◇ 전원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산자부( )

사업계획 열람- 및설명회

주민( 등의견수렴)

보상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의견 청취( )

실시계획 의견조회 검토의견 제출( )◇

- 산자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 )→

시군 도 의견취합 검토- ( ) →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산자부( )

실시계획 승인 개 법령인허가- , 17

위원 기재부 등 급 이상 공무원( 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자부( )◇

⇨ 발전사업 허가 시 도지사의 권한 전무

①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과 에너지산업에대

한 의 정책과 입장을 실현할 수 있는道
방향제시 및 수단방법이 없음( )

발전소 설치와 관련 의 권한확대- 道 방안

및시군과의관계정립 체결(MOU 등)

신② 규 석탄화력 발전소설치 불허 제재방안

없음 정부 국회 상대 법률개정( , 및 논리

개발)

③ 석탄화력 발전소와 관련 시장군수와 의기

투합해서 강제할 수있는 방안논의없음( )

시※ 군기초과 도광역간의 모두의( ) ( ) 이익

을 지키기 위한 역할 모색대안( )

현행 발전소 주변 보상지원과 관련 대책방안

현황 및 문제점 대책방안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이내5◇ ㎞ 보상

지원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 )

- 기본지원사업소득증대 주민복지사업등( , )

- 특별지원사업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

된 주변지역 자치단체 시군( )

지원절차◇

사업신청 및 심의-

▸심의지역위원회심의를 거쳐 지방의회 승인

요구사업 제출 심의자치단체 산자부- ( )→

산업부 심,▸ 의위원회 심의

사업비 집행 결산-

사업비 집행 자치단체 주민( , )▸
결산보고 자치단체 산자부( )→▸

⇨ 주변지역 보상관련 도지사의 권한이 없음

①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보상과 관련 도지

사의 권한과 역할 방안모색없음( )

권- 한을 고치기 위한 법령 삽입 및 개정

검토

시군에서 보상만해주면 그냥 승인해②

주는식의 지원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

대책( )

③ 지역주민들에게 배보상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개발 및 여론조

성

지원내역분석총액 지원사업사용내역등( , )※



고형연료 발전소(SRF)

현황 및 문제점
전기사업 허가 취득①
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최우선으로 득하여야하나 전기,○
사업 허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면허취득 절차로 주변 환경 및 대기배출 등
관련 사항은 검토대상 아님
→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민원발생 시 대응하기 어려움

○ 발전소SRF 허가권자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임

초과는 산통부- 3,000kW
이하는 도 이하는 시군- 3,000kW , 500kW ·

◯2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법,
등 신청 시장군수( · )

이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0,000kW
별도의 대기배출 기준 등 주변 환경제한 및 협의절차 없음→

◯3 배출시설 설치허가도 환경관리과( , )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대기 배출기준을 도 조례를 통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기준보-
다 강화하여 정할 수 있으나 아직 도차원의 기준 없음

고형연료 사용신고시장군수( · )④

도내 제조 및 사용현황SRF【 】
제조시설 년 기준SRF (2015 )◇

전국 개 업체 개 시설- : 232 260

충남 개 업체 개 시설- : 12 14

사용시설 년 기준SRF (2015 )◇

전국 개 업체 개 시설- : 98 155

충남 개 업체 개 시설- : 7 19

개 시설 진행4※ 中

폐기물 고형화 연료 근거SRF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3.01.31.)※ ｢ ｣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이메일 : waterheat@hanmail.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heat

1. 폐기물고형연료(SRF) 기본개요

1) 폐기물 고형연료의 정의

고형폐기물을 가공(선별∙가공 등)하여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재활용제품(SRF : Solid Refuse Fuel)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성형제품과 비성형제품으로 구분되며, 폐기

물의 종류에 따라 바이오 매스를 주원료로 한 바이오 고형연료제

품(Bio SRF : Biomass –Solid Refuse Fuel)과 플라스틱 위주의 가

연폐기물을 주원료로 한 일반고형연료제품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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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고형연료(SRF) 기본개요

2)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물질경합성 : 폐기물의 재활용방법을 둘러싼 물질재활용과 에너

지 회수 간의 경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

진 시 물질재활용 침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고려가 필요 (자연력

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화의 차이)

민원유발성 : SRF는 재활용제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폐기물과 차별을 갖지 못하기 때문

에 SRF발전시설은 소각시설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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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고형연료(SRF) 기본개요

3) 폐기물고형연료 정책의 향후 전망

자원순환기본법 제정(2018년 1월 시행)으로 소각∙매립 처분부

담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소각∙매립처분되는 가연

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은 지자체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추

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화석연료 가격하락, 전기요금 단가 하락

으로 인한 SRF의 경쟁력 저하로 SRF 수요처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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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고형연료(SRF) 기본개요

3) 폐기물고형연료 정책의 향후 전망

시멘트 소성로 및 민간 보일러시설, SRF 전용발전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SRF 공급량 대비 수요처 부족으로 향후 SRF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시설 확보가 필요함. (시멘트 소성로는

SRF 사용시설 규제강화로 중간가공폐기물 형태로 대부분 반입

함.)

일반SRF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RPS의 REC 적용

을 받지만, 국제적으로는 신새쟁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인정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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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리제도

1) 폐기물 고형연료 관리제도 개요

폐기물 고형연료 관리제도는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단계와 사

용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제조단계에서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최초검사와 정기검사)와

고형연료 품질검사, 고형연료 품질표시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사용단계에서는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최초검사와 정기검사)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보는 폐자원에너지종

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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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리제도

2)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기준 (일반고형연료제품)

구분 단위 성형 비성형

모양 및 크기 mm
직경 50 이하 가로 50 이하

길이 100 이하 세로 50 이하

수분 wt.% 10 이하 25 이하

저위발열량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회분 wt.% 20 이하

염소 wt.% 2.0 이하

황분 wt.% 0.6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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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리제도

3)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구분 CO HCl SO2 NO2

소각시설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 50(12)이하 15(12)이하 30(12)이하 70(12)이하

소각용량 0.2톤~2톤/시간 미만
200(12)이하 20(12)이하

40(12)이하
90(12)이하

소각용량 0.2톤/시간 미만 50(12)이하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고형연료 사용량 2톤/시간 이상 50(12)이하 15(12)이하 30(12)이하 70(12)이하

고형연료 사용량 0.2톤

이상 ~ 2톤/시간 미만
200(12)이하 20(12)이하 40(12)이하 80(12)이하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

조가열시설
300(15)이하 100(15)이하 100(15)이하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사용시설 150(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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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리제도

4) RPS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9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합계
SRF BIO-SRF

소계 성형 비성형 소계 성형 비성형

257 168 100 68 89 4 85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2, ’15년도 기준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실적현황

SRF성형

39%

SRF비성형

26%
BIO성형

2%

BIO비성형

33%

10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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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12

충남 천안시 SRF 성형 (주)중부에너지공사

충남 천안시 SRF 비성형 (주)중부에너지공사

충남 공주시 SRF 비성형 (주)삼건이엔알

충남 아산시 SRF 비성형 (주)티에스케이그린에너지(아산)

충남 아산시 SRF 성형 (주)티에스케이그린에너지(아산)

충남 서산시 SRF 비성형 (주)동양환경 서산지점

충남 당진시 SRF 비성형 동양에너텍(주)

충남 금산군 SRF 비성형 아노텐금산(주)

충남 청양군 SRF 성형 (주)화성 (주)화성

충남 당진시 SRF 비성형 성림개발(주)

충남 공주시 BIO-SRF 비성형 지씨테크(주) 공주공장

충남 아산시 BIO-SRF 비성형 유림이엔지

충남 논산시 BIO-SRF 비성형 계룡우드(주)

충남 금산군 BIO-SRF 비성형 (주)우림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합계
SRF 사용시설 종류

발전 시멘트 열병합 제지 지역난방 섬유 기타

150 36 11 16 18 4 0 65

자료 : 한국환경공단, 2016.2, ’15년도 기준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실적현황

발전

24%

시멘트

7%

열병합

11%제지

12%

지역난방

3%

섬유

0%

기타

43%

13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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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15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3호기)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4호기)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5호기)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 (6호기)

충남 아산시 신창제지공업㈜ (1호기)

충남 아산시 신창제지공업㈜ (2호기)

충남 서산시 (주)동양환경 서산지점

충남 부여군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1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2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3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4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7호기)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8호기)

충남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발전처 (1호기)

충남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발전처 (2호기)

충남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발전처 (3호기)

충남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발전처 (4호기)

충남 당진시 지에스이피에스(주) GS당진Biomass(발전시설)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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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제조실적(성형 ’14년 375천톤→’15년 368천톤, 비성형 ’14년 355천톤 → ’15년 556천톤) 1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17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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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 입지갈등

18

파주 그린발전소, 원주 그린열병합발전소, 시흥 고형연료보일러사업, 문막 열병합발전소, 안성
고형연료보일러사업, 충주 고형연료전용보일러사업, 내포 열병합발전소, 대전 그린에너지보일
러, 구미 열병합발전소, 울산 고형연료보일러사업 , 제주 그린파워 등

‘쓰레기 고형연료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대’



4.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 입지갈등

19

1) 입지갈등 핵심 쟁점

고형연료제품의 열병합 발전은 법적으로는 폐기물의 단순소각이 아

닌 선별 및 가공공정을 거친 ‘연료제품’의 ‘에너지 회수’ (재활용)에 해

당되며, 혼합폐기물의 소각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가 용이하지

만, 주민들 관점에서는 폐기물의 소각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위장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함.

민간주도의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은 타지역의 사업장폐기물 고

형연료제품까지 반입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과 민간주도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차이)

4.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 입지갈등

20

2) 입지갈등 해결 방안

절차적 문제 :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청취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의 경우 폐촉법의 절차에 준하는 입지선정 절차

가 필요함.

지역폐기물 우선 순환 : 지역발생 생활폐기물을 우선 순환할 수 있는

체계필요. 충남의 경우 수도권 지역 발생 폐기물 고형연료의 처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

지역주민 지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하

되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의 주변지역 지원강화 (거리별 차등지원)

홍보강화 : 고형연료 및 고형연료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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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지지원금활용실태
분석및제언

충남연구원산업경제연구부이민정

2016년8월8일워크숍발표자료

2

목차

02 화력발전소입지시군현황
및특별회계분석

2-1 입지시군 현황

2-2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절차

2-3 특별회계 분석

2-4 주민인터뷰

2-5 정리

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발주지법’)

1-1 개요

03 부록 3-1 타지역사례( 국내, 국외)

3-2 특별회계 상세내용



3

‘발주지법’
01

4

개요

▶ 발전소주변지역 (‘주변지역’) :

1만kW초과의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지역이속하는읍면동지역

1. 목적:①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과전력사업의국민이해증진을통한전원(電源)개발촉진

②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신규 발전소 건설, 화력발전 관련정책의 수용성(Acceptance) 제고

1-1

1) 전력산업기반기금 (‘주변지역’)

①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사업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

② 전기사업법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 전기안전 조사, 연구, 홍보 지원 등

발주지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력산업 관련 사업

2)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입지시군)

2. 발주지법에의한재정지원

3. 지원내역

1) 2011년~2013년 (3년간)

- 당진시 356억원, 태안군 217억원, 보령시 227억원, 서천군 23억원

- 매년당진시 120억원, 태안군 72억원, 보령시 76억원, 서천군 7억원 (특별지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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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4. 지원금및지방세흐름도

전기요금
납부액

전기사용료 전력산업기반기금(3.7%)

발전수익
[발전사]

발주지법상지원금
[산업부(한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36조

특별지원금
[건설비의 1.5%]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기타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육영사업

국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14~)

중앙정부
발전소입지

시군지방교부세

도세
도 35%, 입지시군65%
[지방재정법제29조③

공공시설
사회복지
소득증대

발전소입지시군주민 화력발전소주변지역주민

발전소입지시군

‘주변지역’
발전소입지

시군

기본지원금

6

화력발전소 입지시군 현황
및 특별회계 분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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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군현황
2-1

당진시 보령시
(보령+신보령)

태안군 서천군

최초가동 1999년 6월 1984년 9월 1995년 6월 1983년 11월

가동기수/
발전용량(㎿)

8기/6,000㎿
(9,10 건설중)

8기/7,350㎿
(신보령1,2 건설중)

8기 / 6,100㎿
(9,10 건설중)

2기 / 400㎿
(신서천계획중)

‘주변지역’구성
석문면
(19리)

오포면,천북면,
주교면,주포면

원북면(24리)
이원면(16리)

서면(24리)

‘주변지역’인구
※ ’14.8 현재

8,194명 16,643명 7,389명 4,920명
※ ’12.12말 현재

연간 지원금액
※ ’11~’13 평균

120억원
(기본지원 62억)

76억원
(기본지원 47억)

72억원
(기본지원 56억)

7억원

8

지원사업추진체계
2-2

단계 주요업무 시기

예산수립 세부사업별익년도연간사업비산정
- 전전년도발전량기준지원금규모산정

4~5월

사업계획수립지침 지역심의위의결
(산자부심의위→전담기관→ 사업시행자)

8월

사업계획수립
제출

시행자별사업계획수립후제출
- 주민의견수렴및지역심의위심의
- 지역현안사업등반영

(사업시행자→ 발전소→ 전담기관)

10월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통보

지역심의위의결
- 사업계획검토/ 시행자별지원금배분등

확정사업통보및후속조치안내

12월

지원금 신청/ 교부 매분기개시전시행자별자금신청
분기개시후 10일 이내교부

매분기

집행실적 관리
및 진도점검

매분기종료후 20일 이내시행결과제출
(사업시행자→ 전력기반센터)

매분기

사업결과 제출
및 결산

위탁정산회계법인결산의뢰
시행자제출자료검토및 결산보고서제출
지역심의위의결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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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설비 건설입지 확보와 연계된사업
2) 발전소건설과 관련된 이주자 및 생활기반을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에대한 지원사업
3) 소득증대 및 고용증진효과 기대사업
4)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성 숙원사업
5) 인재육성사업

사업선정시
우선순위

1) 실제 사업선정기준 모호
2) 촉박한사업계획 수립기간
3) 성격에대한 인식차: 보조금 vs. 보상금
4) 다양한갈등구조 :① 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② 발전회사 - 주민

③ 정부- 주민 ④ 주민-주민

문제의
소재

10

• 2013년도충남의화력발전지원금흐름도

수입 지출

(
)

(
)

,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36.5% 30.4% 0.2% 8.2% 24.7%360억원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35%

65%

<산출근거=발전량*지원단가>
[전전년도 평균이용률]

･ 유연탄 : 발전량 × 0.15원/kWh
･ 무연탄 : 발전량 × 0.3원/kWh

각발전사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주관
기관

사업
내용

금액
(시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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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구성
2-3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
특별지원사업

-의료시설비
-도로시설비
-항만시설비
-상하수도시설비
-환경위생시설비
-운동오락시설비
-전기통신시설비
-복지회관건립등
시설비
-사회복지사업비

-주민복지자금
융자

-기업유치자금
융자

-기업유치지원
사업비

• 전기요금보조
주택, 산업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학자금,장학금지원
장학기금적립
학교체육활동지원
백일장및
사생대회개최

학교급식시설지원
우수학생표창
영농정보제공및

교육
기타

-인건비
-운영및재료비
-홍보비
-교육훈련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유지비
-업무용차량유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etc.

•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12

특별회계 분석(당진)
2-3-①

소득증대

-농림수산업시설
(농지구입)

-관광산업시설
(민박사업관련)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
특별지원사업

-상하수도시설비
-복지회관건립등
시설비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학자금,장학금지원
장학기금적립
학교체육활동지원
기타 (행사지원)

-교육훈련비
(노인대학운영)
-일반수용비
(집기구입)

•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시립박물관)
사회복지사업
(스포츠센터)
소득증대사업
(어시장특화사업)

39억원 3억원 0원
0원 /
19억원

0.2억원

63.5% 5.2% 0.0%
0.0% /
3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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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분석(보령)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농기계구입)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
특별지원사업

-도로시설비
(농로,배수로등)
-상하수도시설비
-사회복지사업비
(행사지원, 청년회
운영)
-의료시설비
(’13 건강검진 )

• 전기요금보조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비
학자금,장학금지원

-시설유지비
(마을회관보수)
-일반수용비
(물품구입)
-기기구입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토지매입

•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센터,
대한노인회 지회)

11억원 12억원 0원
9억원 /
8억원

7억원

24.4% 25.0% 0.0%
18.4% /
17.1%

15.0%

2-3-②

14

특별회계 분석(태안)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직판장신축)
-관광산업시설
(찜질방,마을민박,
식당운영)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
특별지원사업

-도로시설비
-상하수도시설비
-환경위생시설비
(신두리사구정화)
-복지회관등건립
(마을회관, 다목적
시설신축)

-기업유치자금융자
-주민복지자금융자

• 전기요금보조
• 육영사업
영농정보제공및

교육
(원어민교사)
교육기자재
장학기금적립
기타
(기숙사신축등)

-운영및재료비
-공공요금및제세
(안전공제보험지
원)
-업무용차량유지
비
(산불진화차량구
입)

• 특별지원사업
공공시설사업
(상수도)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회관)

14억 17억 3.7억
4억 /
15억

2억

25.4% 30.7% 6.6%
7.3% /
26.5%

3.4%

2-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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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분석(서천)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수산종묘방류)
-관광산업시설
(축제지원)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도로시설비
-복지회관등 건립
-상하수도시설비
-운동오락시설비
(운동기구)
-환경위생시설비
(간이화장실)

-주민복지자금융자
(작은도서관운영,
면민체육대회)

• 육영사업
학교급식시설지원
학자금,장학금지원
백일장및

사생대회개최

-국내여비
(선진지견학)
-일반수용비
(마을회관물품)
-시설유지비
(면민의집 시설
관리)

0.7억 4.1억 900백만
0원 /
1.7억

1.1억

8.9% 53.5% 1.2%
0.0% /
21.9%

14.5%

2-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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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분석(당진)
2-3-⑤

소득증대

당진시
(63.5%)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육영

기타 /
특별지원사업

당진시
(5.2%)

당진시
(0.0%)

당진시
( 0.0%)
(31.1%)

당진시
(0.2%)

보령시

(24.4%)

보령시

(25.0%)

보령시
(0.0%)

보령시
(18.4%)
(17.1%)

보령시
(15.0%)

태안군
(25.4%)

태안군
(30.7%)

태안군
(6.6%)

태안군
( 7.3%)

(26.5%)

태안군
(3.4%)

서천군
(8.9%)

서천군
(53.5%)

서천군
(1.2%)

서천군
( 0.0%)
(21.9%)

서천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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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발전회사 시/군 읍/면/리 주민

직접

편익
▪ 전력

▪ 발전소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 발전소건립에 따른 GRDP 증가

▪ 지역경제 성장

▪ 인구증가

▪ 세수증대

▪ 고용증가, 관련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성장

▪ 토지보상

▪ 발주지 지원기금

- 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정비

- 스포츠센터, 복지회관 등 편의시설 건립

- 지역인재 양성 보조(육영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여

- 주민복지 증진

직접

비용

▪ 부지매입비

▪ 발전소 건설비, 운영비

▪ 세금

▪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사회적

비용

▪ 관광 및 해양산업 육성지역

선택지 감소

▪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따른 각종 악영향

(주민건강, 농작물 생육)

▪ 관광산업 피해, 경관 악영향

▪ 가동 및 증설 등에 따른 피해

(소음, 분진, 운반차량 등)

▪ 온배수 영향 (어업)

▪ 대형화재사고 위험 (유독가스, 폭발 등)

▪ 연료운반선 사고위험

<화력발전소의 비용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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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인터뷰

1. 서천군S면 (면장,이장단3명)

- 만족도높은사업 : 농로개설,배수로설치등마을개발사업

- 만족도낮은사업 : 치어방류등소득증대사업(이유:타지역의일반적지원사업과 차이가없음)

- 신서천화력이계획중:환경피해 및고용감소우려.주민고용,주민이주와무관

2. 보령시 J면(면장,이장단2명)

- “지원사업에대한불만이너무많아차라리현찰로나누어주면좋겠다”

3. 당진시K리(이장)

- 주민건강에대한지원을최우선희망.전기세,수도세등직접적보조사업시행희망

- 관광피해,송전선피해,온배수피해등에대한보상은고려되지않았다고생각함

- ‘심의지역위원회’의사업결정방법의문

4. 태안군 I면(이장단3명)

- ‘지원금=보상금’인데자꾸간섭,규제하는것이이해하기힘듦

- ‘지역’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융통성있는규제필요(ex.입찰계약업체의경우A/S불편)

- ‘지역심의위원회’의사업결정과정의문

- 물건이있는데에만지원금활용가능하여사업을제안하기힘듦.

- 지역의높은고령화율을고려하여주민복지고려한사업희망

- 사업을처음부터규제하는것이아닌,일단주민을믿고사용처를추후점검하는 것이바람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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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가장활발히운용되는분야는소득증대사업분야임.

⇒ 농수산업시설(농기계구입,토지매입, 수산종묘 방

류등)이가장높은비중차지

2. 가장운용실적이저조한분야는주민복지지원/기업유치

지원분야임 (0.2%).

3. 공공사회복지분야에서 높은비중을차지한사업은 도

로시설비,상하수도시설비,복지회관건립등임.

4. 주민에대한직접지원으로만족도가높은전기요금보조

와건강검진이실시중인지역이적음.

⇒ 건강검진의 경우, 보령시가 2013년에 유일하게

시행

1) 지원사업의낮은효과, 만족도
⇒ 단기적 ∙소모적사업, 나눠먹기식
사용, 무분별한기금사용

2) 지원사업의 장기플랜부재
3) 특정사업치중지원
4) 지출목적불분명, 지역공공기관을위한

지원금지출
5) 평가-환류시스템부재
6) 주민직접지원사업시행률저조
7) 주민의견수렴절차미흡, 형식적위원회

운영

<기본지원사업 분야별 & 지역별 운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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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충남도역할)

▶ 산자부,전력기반조성센터에제도개선건의

1. 지역심의위원회투명성확보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주민의견수렴절차강화

- ‘주민참여예산제’형태및주민교육시스템고려

-지역위원회위원구성의다양화

2. 사업배분형평성고려

-기업유치지원/주민복지지원사업활용제고방안

-바우처제도

3. 지역특성(높은고령화율등)을고려한지원

②

관련성低

만족도高

①

관련성高

만족도高

④

관련성低

만족도低

③

관련성高

만족도低

사업만족도(필요성)

※ ‘주변지역’주민만족도
①육영사업,전기료보조사업
②공공시설,사회복지
③소득증대,기업유치지원(융자)
④주민복지지원 (융자)

강화유지

조정,폐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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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기타)

▶ 발전소입지시군지원금사용에대한

지역주도적우선순위에대한고민

-지역의사회적비용,법리적복리

- ‘주변지역’과 ‘주변外지역’의갈등

(주변外지역:지역자원시설세운용방향고민)

▶ 화력발전소(및타발전소)입지지역의 지

역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에대

한고민

제공된서비스
(서비스, 대가)

개인의평가
(편리성, 대가)

지역(Local)의 평가
(선호순위, 수용성)

서비스대안선택

개인의요구 개인의보유자산

[지역(Local)의기능]

실현된
서비스수준

[지방정부의기능]

협의의장(場) 제공, 각종지원

경쟁가능성,
보조방식

RegionalMinimum,
보조기준, 형평성

사업자의
대안제시

지역(Local)의
요구

각지역(Local) 서비스수준

타지방정부와조정

시장조정 보조

지역연계

조정

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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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03

24

국내사례(경북울진군,원자력발전)

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재원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자 자기자금

규모(’11)

177억원 177억원

121억원 + 신한울 1,2호기 기본지원금 56억원

※신한울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 : 1,245억원(657억원 기교부)

사업주체
지자체, 원자력문화재단,

한수원(전기요금 보조사업)
한수원

사용지역
기본지원사업비의 50%이내에서

주변외지역 사용가능

지역경제협력사업 등은 30%이내에서

주변외지역 사용가능

• 한울원자력본부 (경북월성군)

지원범위주변지역 : 북면,죽변면, 울진읍3개읍면

주변외지역 : 평해읍,후포면등 7개읍면

•원자력발전의경우일정범위내에서주변외지역을위해사용가능하고한국수자력원자력이사업주체인 ‘사업자지원사

업’이있다는것이화력발전과가장큰차이임.

⇒사업자지원사업의내용은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큰차이가없음.

<한울원자력본부지원사업종류및내용>

3-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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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구분 ’12년 구분 ’12년

기본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6억원 교육,

장학지원사업
16억원

공공시설사업 116억원

지역경제

협력사업
63억원육영사업 30억원

사회복지사업 0

주변환경

개선사업
10억원주민복지사업 0

기업유치지원사업 0

지역복지사업 47억원
전기요금보조사업 20억원

특별지원사업 20억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24억원

원자력 대국민 홍보사업 0

기타지원사업
사업운영비 0

기타지원사업 15억원
환경감시기구사업 5억원

합계 197억원 합계 175억원

<한울원자력본부2012년지원사업내역>
구분 주요사업내용

교육,

장학지원

사업

원어민 영어강사채용, 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 주니어 공학기술교실 시행, 울진중

학교 급식소 증축, 친환경교실 조성사업,

저소득학생 급식비 지원, 울진도서관 및

주변지역 중학교 도서구입, 주변지역 초

등학교 영어마을 연수

지역경제

협력사업

울진해양생태관 건립, 어패류방류, 울진

농기계임대은행 활성화사업, 벼 건조저장

시설설치 지원, 원전 전문인력양성교육

주변환경

개선사업

어망어구 보관창고 건립지원, 전통시장내

갤러리 조성

지역복지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건립지원,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옥 건립

지원, 사회복지 기관 차량 지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뮤직팜 페스티벌 개최, 공원조성,

지역체육 행사개최

기타

지원사업
지역사회 일체감 조성

26

국외사례(일본오키나와,화력발전)

• 전원3법 :

① 발전용시설 주변지역정비법

②전원개발촉진세법

③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①에서 발전용시설 중 화력전원은 오키나와에

설치된 것에 한정.

•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

을 교부.

⇒ 용도는 지역진흥계획작성 등 사업, 온배수관련

사업, 공공용시설 정비사업, 기업유치∙ 산업

활성화사업, 복지대책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급부금교부 보조사업 등. 원칙적으로 사용처

에 제한 없음.

ex. 특산품 개발, 취직지원, 관광PR, 지역축제

보호, 개호시설 운영, 탁아소 운영, 동식물

보호, 재활용 추진사업 등

3-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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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운영개시 규모 사용연료 발전사업자

마키미나토

화력발전소

1~8호기) 1953.4

9호기) 1981.5

가스터빈1) 1977.5

가스터빈2) 1990.5

1~8호기) 폐지

12.5만kW

6만kW

10.3만kW

중유, 등유

오키나와

전력

이시카와

화력발전소

1호기) 1974. 6

2호기) 1978. 6

가스터빈1) 1992.5

12.5만kW

12.5만kW

10.3만

중유, 등유

구시카와

화력발전소

1호기) 1994. 3

2호기) 1995.3

15.6만kW

15.6만kW

석탄,

목질바이오매스

킨 화력발전소
1호기) 2002. 2

2호기) 2003. 5

22만kW

22만kW
석탄

요시노우라

화력발전소

1호기) 2012. 11

2호기) 2013. 5

25만kW

25만kW
LNG

이시카와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1986. 11

2호기) 1987. 3

15.6만kW

15.6만kW
석탄

전원개발

(J-Power)

• 오키나와는 160여개의 섬(유인도 49개)으로 구성. 동서 1,000km 남북 400km의 면적

• 99% 이상을 화력발전이 커버

28

년도 교부금사업자 사업 사업명칭
총사업비

(천엔)

교부금액

(천엔)

2008

기노완市

공공용시설정비

시도(市道) 개량사업 48,606 43,000

시립운동장 보수사업 9,713 6,215

공원 정비사업 2,730 2,360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2,942 2,941

키타-나카구스쿠村

공공버스 구입 5,141 5,040

공민관 건설 61,425 47,364

지역활성화 도서관 도서구입 10,500 9,274

2009

오키나와市

공공용시설정비

사회복지센터 건설 203,364 40,000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방호책 설치 10,461 10,461

킨町 특산품가공시설정비 224,301 211,286

2010
오키나와市 사회복지센터 건설 382,662 167,075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 정비사업 28,072 28,071

2011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36,417 32,600

나카구스쿠村 촌도(村道) 정비사업 28,072 28,071

2012
니시하라町 정도(町道) 정비사업 34,925 15,309

나카구스쿠村 어민센터 신축공사 50,025 50,000

• 사용처는 제한받지 않으나, 실제 전원입지지역대책교부금의많은 부분은 공공용시설 정비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